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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 총 12건 (조례 10, 규칙 2) -

□ 조례 : 10건

공포
번호

조례명 제ㆍ개 정 내 용 비고

1759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남원시의회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위임사항 등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1760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정례회 합산일수를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2항)

다. 임시회 개회 요건을 정함(안 제3조3항)

라.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4조3항)

마. 종전 회의규칙상의 의안의 발의(제출,제안)

주체와 요건 규정을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안 제7조)

1761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안 제4조)

다. 기타 사항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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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번호

조례명 제ㆍ개 정 내 용 비고

1762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기준 연령 변경 (안 제2조)

- 기준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1763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사항 반영을 위

한 남원시 조례 일

괄정비조례안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25조)

1764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신청, 취소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4조)

나. 시설물 관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0조)

다.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

1765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

에에의한농작물등

피해보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제9조제2항)

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9조제4항)

1766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조항 신설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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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2건

공포
번호

조례명 제ㆍ개 정 내 용 비고

1767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운행구간에관한사항변경(안 제4조)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별표1)

1768

남원시 농기계 임

대사업소 설치 운

영 및 임대료 징수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농기계임대 대상자 확대(안 제8조)

-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임차인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13조)

공포
번호

규칙명 제ㆍ개 정 내 용 비고

696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가. 규칙의목적과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1조〜제2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사항을정함(안 제3조〜제16조)

다.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23조)

697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른 남원시

의회 규칙 일괄

개정 규칙안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관계법령의인용조문, 위임

사항등을현행화하고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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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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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 원 시 의

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 「지방자치법」 71조 상위법 개정

제5조제1항 다음 그 위원은 다음 표현 개선

제5조제1항 선임한 선임한 날의         〃

제7조 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

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위법 개정

제7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

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

제9조제2항 제1항의 규정 제1항 표현 개선

  2

남 원 시 의

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조례

제1조 중

제41조및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라 남원시의회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상위법 개정

제2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

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

제3조 제1항 

중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 제44조에 따른          〃

제3조 제3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호 영 제45조제1항제1호          〃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제104조제2항 제11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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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3

남원시의회

에 출석·답

변할 수 있

는 관계공

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상위법 개정

제2조제1항제3

호 중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법 제126조 내지 법 제129조

에 따른
〃

제2조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31조에 따른 〃

4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

제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

영 제36조 관련 별표 6(지

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

위)

〃

5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

비용 지원

에 관한 조

례

제2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61조 「지방자치법」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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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총일수”를 “회의 총일수”로, “110일”을 “120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례회의”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을 “60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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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로, “심의ㆍ의결하고, 기타”를 “심의ㆍ의결

하며, 그 밖에”로, “처리하며”를 “처리하고”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관하여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ㆍ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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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

---------------------------

---------------------------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

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

회의 총일수------------------

------------- 120일 --------.

제3조(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

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개최 및 회기) ① ---- 정례회

--------------------.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

-------- 60일 ------------.

③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

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

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집회) ①ㆍ② (생 략) 제4조(집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

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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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 그 밖에 ----------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

사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ㆍ

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고, ------------ 심

의ㆍ의결하며, 그 밖에 ---------

----------- 처리하고---------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

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발의한

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

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을 정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

------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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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조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

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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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

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

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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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

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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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를 “제21조에 따른 주민

감사 청구”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가”를 “사무의 처리가”로, “해한다고”를 “해친다고”로,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을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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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

----------.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시민 100인 이

상의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조(감사청구) --------------

----------사무의 처리가 ----

----------------------해친

다고 ----------------------

------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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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호”를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

례」의 개정)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 「지방자치법」 14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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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

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

로 한다.

제4조(「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120민

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시행령 제8

조”를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5조(「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

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

항”으로 한다.

제6조(「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

과 폐치 분합”을 “행정동ㆍ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

로 한다.

제7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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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8조(「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

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

로 한다.

제9조(「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

정)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1조(「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지방자치법」 제

125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7조”로 한다.

제12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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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3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

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

다.

제14조(「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

항”으로, “시행령 제80조”를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15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치사랑

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로, “동법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

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로 한다.

제17조(「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남원

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8조(「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금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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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

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

154조 및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으로 한다.

제20조(「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으로 한다.

제21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중

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8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3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

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및 제144조”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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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4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

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

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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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1.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6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제3조(작성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

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작성대상)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

-------------------------

---.

  ④ (현행과 동일)

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제4조(작성방법)   ① 「지방자치법」 

제78조--------------------

-------------------------

------------------------.  

  1. 〜 6.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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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

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

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

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예산”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

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6.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

------------- 「지방자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

조----------------------

-----------------------

-----------------------

-----------------------

-----------------------.

  3.〜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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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 부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

한다.  

3조(적용범위)   ① -----------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

--.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

-----------------------

-----------------------

-------- 제51조제1항 -----

----------------------

 3. 남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남원시의

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남원시의

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 지방자치법 제32

조제6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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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

방자치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5, 2012.11.16>

제7조(공포방법)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

---------------.

 4.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

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

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

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

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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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나.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 법 제7

조제4항 ----------------

    나. (생  략)

 6.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

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2012.11.16>   

  1. (생  략) 

  2. (생  략)

  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 분합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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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

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9조----------------

------------------------

------------------------

---.

8.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

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

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

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7조4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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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

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통장의 정

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제1조(목적) -------「지방자치

법」제7조 ----------------

-----------------------

-----------------------

-----------------------

-----------------------

---.

10.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2017.7.14>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제7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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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

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

-------------------------

-------------------------

-------------------------

-------------------------

-------------------------

----------------------.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

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

한다. 

제7조(설치) ① ---------------

----------------- 제126조 -

-------------------------

-------------------------

-------------------------

----------------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 제127조-----

-------------------------

-----------------------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

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① ------------------------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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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04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

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

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17조--------------

------------------------

------------------------

------------------------

------------------------

------------------------

------------------------

--------------------.

13.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  략)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  략)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현행과 동일)

  1. 「지방자치법」 제102조----

------------------------

--------------------- 

  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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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 및 다양

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

치법」 제1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남원시 교

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방자치법」 제13

0조제1항---------시행령 제78

조-----------------------

------------------------

------------------------

--------------------.

 15.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

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자치사랑방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

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0, 2006.3.2, 2007.1

2.28,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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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생  략)

  2. (생  략)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

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

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

원시의회 제출 전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 :  「지방자치법」 제

142조제1항----------------

-------------------

 17.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

2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

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동일)

  1. -------- 「지방자치법」 제1

6조----------------------

-------------------------

------.

 18.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8.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3. (생  략)

  4. -----------------------

------------------ 「지방자

치법」 제159조 -------------

-----------------------.

  5.〜 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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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

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

------------------------

------------------------

------------------------

------------------------

-------------------.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 등

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

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

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

------------ 「지방자치법 제

156조제1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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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

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

004.12.2, 2007.7.10, 2009.11.24, 2

012.11.16,2016.5.13>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50조제3항,---------

-----------------------

-----------------------

-----------------------

-------------------.

2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

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제159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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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

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

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

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

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

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

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 -----------

-----------------------

-----------------------

-----------------------

-----------------------

-----------------------

-----------------------

-----------------------

------------ 「지방자치

법」 제139조-------------

-----------------------

-------.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80조(설치) --------------

-------------------- 

「지방자치법」 제14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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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

1조---------------------

-----------------------

-----------------------

-----------------------

-----------------------

-----------------------

-----------------------.

제15조(보칙)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적용한다. 

제15조(보칙)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 「지방자치법」 

제157조--------. 

 24.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

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

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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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및 「지방자치

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농

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

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

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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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

령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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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

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

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

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원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

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

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

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

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

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

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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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남원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

7조제2항 각 호 중 남원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

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

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남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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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

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

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남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

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남원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

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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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

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

야 한다.

② 남원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

다.

제2장 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

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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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

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

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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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

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남원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

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남원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

시해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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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영업하고 있는 곳

2. 도로 200미터에 맞닿은 건물 내에 점포 수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그 중

동일업종이 3분의 1 이상인 곳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원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

정을 신청하는 해당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

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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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와 시 홈페

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

는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남원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

리한다.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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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

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

는 자(남원시장은 제외한다)는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

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

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22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남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

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

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장 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제23조(직영매장의 설치) 남원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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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하거나 청년이 직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

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

원할 수 있다.

제24조(직영매장의 운영) 남원시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

하는 농어민과 청년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남원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농어민과 청년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

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7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남원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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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

고,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

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제3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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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3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

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남원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 관할 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남원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상인회에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

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에

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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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남원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

시 남원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남원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3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

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시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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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

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

고 남원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

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

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

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

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

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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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38조(위탁관리) ① 남원시장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

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

시 주차장 조례」,「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ㆍ연

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

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남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

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남원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40조(위탁의 취소)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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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

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

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

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수익금 사용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

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

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시에 정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 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남원시 세입

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도ㆍ감독)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

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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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남원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

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

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남원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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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제19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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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 ◀ 신 고 서  수 리

              ▼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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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제19조제2항 관련)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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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인회 등록증(제27조제3항 관련)

  1. 상인회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시 장 명:

  5. 업무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인회를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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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제33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 개요

시장 명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유형태

시장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자 회원 수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법인(조합)ㆍ상인조직ㆍ단체 명 법인등록번호 등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규약 또는 정관 1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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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장관리자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교부 ◀ 등록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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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보상금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

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형) 사진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조치하

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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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9조(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현행

과 같음)

<신 설> ② 신고자는 포획 보상금 신청할

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및

포획위치가 표시된 사진과 포획일

련번호가 표시된 포획개체(사체원

형)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

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

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신 설> ④ 포획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

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

명조치하고, 제명한 날부터 3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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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

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

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

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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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동일)

7. <신 설>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

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

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

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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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

며,”를 “이란”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행한다”를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 일자

와 시간”을 “요청한 시간”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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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제5조 관련)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편도)
500원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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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

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

한다.

2. ------------------------

----------------------이란

--------------------------

--------------------------

--------------------------

--------------------------

------------------------

말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

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운행

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

--------------------------

--------------------------

---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

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

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

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정

한다.

② -------------------------

--------------------------

---------------요청한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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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남원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분점을”을 “사업소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중 “수립ㆍ실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수립ㆍ실행

ㆍ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임대기준)”을 “(임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

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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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관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

를 둔 사람을 우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를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농

기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를 “09

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번기,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제6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장

기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제3호 중 “임대료의 2분의 1”을 “임대료 전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되 한번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

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사

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호                시 보 2022. 2. 8(화)

- 71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

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

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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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남

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보완대책(무인경비 용역 등)을 강구한 경우에는 재택당

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제외) ① 남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

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

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

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사

무국장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같은 방법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사

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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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

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의정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의정담당

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

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

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

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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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남원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순찰용시계 및 전지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국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

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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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실 보안점검)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의정담당 책임하에 실시하

되,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무인당직시 조치사항) 제4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는 야간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회사 연락체계 강화

  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퇴청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이동전화로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 

마련

  4.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 접수 후 즉시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

  5. 중요공부 및 관인관리 철저 등 기타사항 조치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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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의장․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

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

라 운영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제13호                시 보 2022. 2. 8(화)

- 77 -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이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

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

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

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

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중증장애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3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

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의정담당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

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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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

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

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

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의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지체 없이 정비ㆍ

보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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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당 직 근 무 일 지 (제10조제2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숙직, 일직, 재택)

의정담당 사무국장
결

재

당 

직

자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비  고

문

서

처

리

상

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지시한

사항

보 고

사 항

조치

사항

확인

조치

결과

인 계

사 항

특근자

현황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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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연 락 사 항 연 락 기 간 수화자소속,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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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점 검 표(제14조 관련)

  부서명 : 

     구 분

점검일

서 류

보 관

상 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 기

단 속

상 태

문

단 속

상 태

비 고

최종 퇴청자 결 재

점검시각 성    명 담당자 담당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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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제17조제2항 관련)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남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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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제19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내

응소

2시간내

응소

2시간이후 

응소 

총 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부서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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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9일

남원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의

회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과 행정안전

부 권고안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의 일괄개정 내용은 [별

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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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 개정

연번 조  례  명
관련 

조·항·호
현  행 개  정 비 고

1

남원시의회 

청 원 심 사 

규칙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1조에 따라
상 위 법 

개정

제5조제1항 

중
소개의원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
표현개선

제8조제2항 

중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여실비보상 〃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
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및「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

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남원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

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

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상 위 법 

개정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인원

변경

3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
칙

제1조 중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6조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상위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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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2022 - 10호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22년 2월 7일

남  원  시  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 붙임

3.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방법

○ 남원시 환경과(남원시 시청로 60, 4층)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2)로 문의바랍니다.

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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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변경전)
(단위 : ㎢)

법정구역
행정구역면적

(k㎡)

절대+상대

(k㎡)

절대금지지역

(k㎡)

상대제한지역(k㎡)

500m 1,000m 2,000m

계 749.846 715.158 29,969 372.744 188.433 124,012

동충동 0.562  0.562 0.562  0.000  0.000  0.000  

하정동 0.176 0.176 0.176 0.000 0.000 0.000 

죽항동 0.307 0.307 0.307 0.000 0.000 0.000 

쌍교동 0.205 0.205 0.205 0.000 0.000 0.000 

노암동 2.730  2.73 2.730  0.000  0.000  0.000  

어현동 4.304 4.304 4,.304 0.000 0.000 0.000 

신촌동 2.109 2.109 2.109 0.000 0.000 0.000 

천거동 0.170  0.17 0.170  0.000  0.000  0.000  

금동 0.833  0.833 0.833  0.000  0.000  0.000  

조산동 0.982 0.982 0.982 0.000 0.000 0.000 

왕정동 1.117  1.117 1.117  0.000  0.000  0.000  

신정동 2.290 2.29 0.000 2.218 0.072 0.000 

화정동 2.764 2.764 0.000 2.138 0.626 0.000 

향교동 1.993 1.993 1.993 0.000 0.000 0.000 

용정동 3.383 3.383 0.000 3.128 0.255 0.000 

광치동 7.342 7.342 0.000 5.288 1.729 0.325 

내척동 3.837 3.838 0.000 3.161 0.677 0.000 

산곡동 1.892 1.892 1.892 0.000 0.000 0.000 

도통동 1.035 1.035 1.035 0.000 0.000 0.000 

월락동 2.486 2.486 2.486 0.000 0.000 0.000 

고죽동 3.746 3.746 3.746 0.000 0.000 0.000 

식정동 3.321 3.321 1.016 1.891 0.414 0.000 

갈치동 4.397 4.398 0.000 2.873 1.466 0.059 

운봉읍 68.967  66.439 0.000  36.485 16.584 13.370

주천면 54.561 49.501 0.000 24.526 12.352 12.623

수지면 31.345 31.026 0.000 17.013 8.355 5.658 

송동면 33.154 33.154 0.000 24.874 8.138 0.142

주생면 26.101 26.101 0.000 17.470 7.690 0.941 

금지면 33.425 31.51 0.000 18.382 5.832 7.296 

대강면 43.800 43.172 0.000 25.401 12.596 5.175 

대산면 36.033 36.033 0.000 21.057 12.410 2.566 

사매면 32.156 32.156 0.000 21.759 9.449 0.948 

덕과면 23.584 23.583 0.000 17.680 5.809 0.094 

보절면 42.000 41.162 0.000 22.606 12.199 6.357 

산동면 53.865 53.715 0.000 19.124 18.117 16.474 

이백면 43.516 43.517 4.306 19.131 11.626 8.454

인월면 36.366 35.442 0.000  19.476 8.577 7.389  

아영면 35.369 35.357 0.000  22.719 8.773  3.865  

산내면 103.623 81.307 0.000 24.344 24.687 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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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변경후)
(단위 : ㎢)

법정구역
행정구역면적

(k㎡)

절대+상대

(k㎡)

절대금지지역

(k㎡)

상대제한지역(k㎡)

500m 1,000m 2,000m

계 750.316 715.646 30.020 375.373 186.472 123.781 

동충동 0.562 0.562 0.562 0.000 0.000 0.000 

하정동 0.176 0.176 0.176 0.000 0.000 0.000 

죽항동 0.307 0.307 0.307 0.000 0.000 0.000 

쌍교동 0.205 0.205 0.205 0.000 0.000 0.000 

노암동 2.731 2.731 2.731 0.000 0.000 0.000 

어현동 4.299 4.299 4.299 0.000 0.000 0.000 

신촌동 2.110 2.11 2.110 0.000 0.000 0.000 

천거동 0.170 0.17 0.170 0.000 0.000 0.000 

금동 0.835 0.835 0.835 0.000 0.000 0.000 

조산동 0.983 0.983 0.983 0.000 0.000 0.000 

왕정동 1.118 1.118 1.118 0.000 0.000 0.000 

신정동 2.290 2.29 0.000 2.218 0.072 0.000 

화정동 2.764 2.764 0.000 2.138 0.626 0.000 

향교동 1.994 1.994 1.994 0.000 0.000 0.000 

용정동 3.386 3.386 0.000 3.131 0.255 0.000 

광치동 7.346 7.346 0.000 5.292 1.729 0.325 

내척동 3.860 3.86 0.000 3.183 0.677 0.000 

산곡동 1.892 1.892 1.892 0.000 0.000 0.000 

도통동 1.035 1.035 1.035 0.000 0.000 0.000 

월락동 2.487 2.487 2.487 0.000 0.000 0.000 

고죽동 3.747 3.747 3.747 0.000 0.000 0.000 

석정동 3.365 3.365 1.062 1.890 0.413 0.000 

갈치동 4.398 4.398 0.000 2.873 1.466 0.059 

운봉읍 68.989 66.458 0.000 36.800 16.288 13.370 

주천면 54.731 49.678 0.000 25.116 12.087 12.475 

수지면 31.413 31.094 0.000 17.016 8.409 5.669 

송동면 33.196 33.196 0.000 25.182 7.872 0.142 

주생면 26.127 26.127 0.000 17.443 7.748 0.936 

금지면 33.474 31.559 0.000 18.431 5.832 7.296 

대강면 43.801 43.173 0.000 25.370 12.626 5.177 

대산면 36.044 36.044 0.000 21.708 11.770 2.566 

사매면 32.158 32.158 0.000 22.423 8.787 0.948 

덕과면 23.600 23.599 0.000 17.702 5.803 0.094 

보절면 42.003 41.165 0.000 22.608 12.200 6.357 

산동면 53.822 53.673 0.000 19.081 18.118 16.474 

이백면 43.579 43.579 4.307 19.188 11.630 8.454 

인월면 36.444 35.519 0.000 19.508 8.622 7.389 

아영면 35.363 35.363 0.000 22.726 8.772 3.865 

산내면 103.512 81.201 0.000 24.346 24.670 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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